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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re exists historically intimate relationship between the fisheries of the three countries of Northeast 

Asia in terms of the same fishing ground and similar resources. This means that if one of the countries 

fail to manage their fisheries properly, it will harm the others. Especially, if the EEZ straddling and  

Trans-Boundary Fish Stocks aren't managed by the cooperation of the three countries, the exhaustion of 

resources will be more likely to be accelerated.

Considering the aspects mentioned, this paper refers to the necessity of fisheries cooperation between 

Korea, China, and Japan. Next, it analyzed the joint control cases of Norway/Russia Management of 

Shared Fish Stocks in the Barents Sea, Management of South Tasman Rise in Orange roughy, Agreement 

on Fisheries between the European Economic Community and the Kingdom of Norway,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pollack resources in the central Bering Sea, and drew a conclusion for ourselves. 

Last of all, it suggests a step-by-step strategy of promoting joint control between three countries, and 

the plan of the establishing and managing the organization of joint fisheries control.

About the joint control, "The Joint Statement of promoting collaboration between Korea, China, and 

Japan" has been announced at ASEAN in October 7th, 2003 and the summit talk of the three countries. 

In the joint statement, the three countries came to an agreement which says, "Cooperation in Fishery 

Resource Conservation : The three countries will cooperate, bilaterally or trilaterally, to promote the 

sustainable use and conservation of fishery resource through the effective fishery management".

Not only the consistent collabo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is necessary, but also continuous 

exchange and related study on a Non-governmental level is also needed for the viable outcome in the 

near future. When deducting the result for the joint fisheries control, this writer hopes the contents of 

this study will be helpful.

Key Words : Fishery Management, straddling Fish stock, Trans-Boundary Fish Stocks, Cooperation, Fishery 

Resource Conservation

Ⅰ. 서 론

한․중․일 3국은 오래 전부터 산업적으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던 어업 부문에 있어서 국제

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그 이유는 동북

아 수역이 갖고 있는 다양한 어업자원과 높은 어

장생산성 그리고 단일 해양생태계 등의 자연적 

조건을 고려해 볼 때, 3국의 어업은 어장과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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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동질성이라는 특성에 기초하여 역사적으로 밀

접한 상호관련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1970년 초반까지는 상대적으로 어업생산력 측

면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던 일본은 동 수역과 

한국측 연근해 수역에 대하여 일방적․광역적으로 

이용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1970년

대에 한국어업이 발전하여 경쟁적인 여건이 형성

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 등 한․일 어

업관계는 역사적으로 특수성을 띄고 있다. 또한, 

1980년대 이후에는 중국어업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3국간에 경쟁적인 조업이 이루어지게 되었

다. 특히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채택, 1996년 한

국․중국․일본의 동 협약 비준, 협약에 따른  한․일, 

한․중, 중․일 간의 어업협정은 본격적인 배타적경

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 EEZ) 경계획

정 이전의 『잠정적 어업협정』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일 해양생태계 등의 자연적 

조건들을 고려해 볼 때 3국의 어업은 어장과 자원

의 동질성이라는 특성에 기초하여 역사적으로 밀

접한 상호관련성이 존재하고 있고, 하나의 생태계

로서 일국의 어업관리가 잘못될 경우 타국에 영

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EEZ 경계를 

왕래하는 회유 및 경계왕래성 어종의 경우는 동

북아 3국이 상호 협력하여 관리하지 않으면 자원

고갈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이 자원관

리에 대한 어업협력 필요성 제기되고 있으며, 특

히, 한중일 어업관계의 역사적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상호간의 협력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다고 할 수 있다. 

즉, 3국간의 관할수역이 분할되었지만 어업자

원의 회유 특성상 한 국가의 어업자원관리 문제

는 한 나라의 문제에만 머무르지 않고 3국간 공동

의 문제로 대두되었다. 따라서 한 국가가 자원관

리를 위해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다른 국가

가 협조하지 않으면 그 관리효과를 기대하기 어

려운 실정에 이르렀다. 계속 감소하고 있는 어업

자원과 양국간 어업인들의 조업분쟁을 감안하면, 

공동어업관리 방안이 마련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

다.

지금까지 3국간 어업협력 문제에 대한 연구는 

여러 차례 있었으며, 동 연구들의 협력 방안에 대

한 접근 방법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입장을 같

이 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를 참고

하여 좀더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제시하려고 노력

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고, 본고에서는 먼저, 

3국간의 어업협정 및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

하였고, 세계적으로 공동어업 관리를 하고 있는 

주요 사례들의 분석을 통한 시사점과 이를 통한 3

국간의 협력에 적용을 시도하였으며, 마지막으로 

3국간의 공동어업 방향에 대해 단계별 추진 전략

과 더불어 공동어업 관리기구 설립 및 운영(안)을 

제시하였다.

Ⅱ. 3국간 정 황  력의 필요성

1. 3국간 어업 정  상 국 입어 황 

가. 3국간 어업 협정 현황

한․일간의 어업현황을 살펴보며, 먼저, 한․일어

업협정(1965년)은 33년 동안 양국 어업관계의 기

본적인 틀로서 유지되어 오면서 양국간의 어업협

력 및 어업분쟁 해결에 크게 기여하였다. 즉, 1980

년대에 들어서는 북해도 및 제주도 주변수역에서 

양국간의 어업분쟁해결을 위한 조업자율규제를 

실시하고, 그 이후 다른 주변 수역에서도 조업자

율규제조치를 합의함으로써 양국의 어업현안 문

제를 해결하여 왔다. 

그러나 1990년 중반에는 한․일 양국이 국제해양

질서의 변화와 함께 1996년에 유엔해양법협약을 

비준하고 EEZ선포와 관련된 국내법을 제정하였

다. 즉, 신한․일어업협정은 1996년 8월 협상시작, 

1998년 11월 11일 정식서명, 1999년 1월 22일 발

효되었으며, 1999년2월5일에는 상대국 EEZ수역내 

어획할당량 및 조건합의, 1999년3월18일에는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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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신한․일어업 정 한․ 어업 정 일․ 어업 정

정의 구성
문/본문17조/부속서2/합의

의사록/ 외교부장 서한

문/본문16조/부속서2/양

해각서

문/본문14조/부속서2/합의

의사록/ 외교부장 서한

기본이념

①해양법 정신존

②자원보존, 최 이용

③어업질서 확립

①자원보 , 합리 이용

②정상 어업질서 유지

③어업 력 강화

① 통  력 계

②새 어업질서 확립

③자원보 , 최  이용

정 수역

① 경제수역 35‘

② 동해 간수역

③ 남해 간수역

① 경제수역 60‘

② 과도수역(4년간)

③ 잠정조치수역

① 경제수역 52‘

② 잠정조치수역

③ 27‘ 이남수역

분쟁해결수단
우선 외교  교섭

제3의 재 원회 결정
없음 없음

정의 효력
․3년 + 자동연장

․종료통고 6개월 후

․5년 + 자동연장

․종료통고 1년 후

․3년 + 자동연장

․종료통고 6개월 후

공통  사항

① 경제수역 상호입어와 할권 행사의 연안국 주의

② 첩수역 할권 행사의 선 국주의 ③ 상호주의 기  긴 피난권 인정

④ 경제수역 경계획정 노력 계속 ⑤ 어업공동 원회의 설치  권능

⑥ 국제법문제에 한배제 조항

 자료: 최종화, 『  한․일어업 계사』, 세종출 사, 2000, p.388.

<표 1> 한․ ․일간 무  어업 정 체계

어업실무협상 타결되어, 현재까지 협정이 이어져

오고 있다.

다음으로 한․중간 협정 현황을 살펴보면, 1998

년11월 한․중 어업협정이 가서명된 후, 중국측의 

양자강 하구수역 조업금지가 쟁점화되어 후속 입

어교섭이 지연되었지만, 2000년8월3일 정식서명

을 거쳐, 2001년6월30일 발효되었다. 한․중어업협

정은 최초 5년간 유효, 이후 서면으로 상대국에 

통보할 경우, 1년후 협정종료(협정발효 4년째 부

터 협정의 종료의사를 상대국에 통보가능)하도록 

되어 있다(과도수역은 협정발효 4년 후에 양국 

EEZ로 귀속)하도록 되어 있다. 

중일간에는 1955년 맺어진 중ㆍ일 민간 어업협

정과 1963년 어업협정 등이 맺어진 바 있으나, 

1972년 양국의 국교 수립을 계기로 민간협정을 

정부간 협정으로 격상시키기 위한 협상을 벌인 

결과, 1975년 12월 양국은 정부간 어업협정을 맺

게 되었다. 이 협정에서는 중국 측의 군사경계선, 

저인망 어업금지선 및 군사작전선 이북의 황해와 

동중국해 수역에 대하여 일본의 조업을 허용하였

다. 양국은 2002년부터 잠정조치수역의 자원관리

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1996년도 실적을 

목표로 조업척수 및 어획실적이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나. 3국간  할당량 및 소진율

3국간에는 매년 어업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양

국간 할당량에 대한 입어협상을 하고 있으며, 구

체적인 할당량 및 어획실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2> 참조).

먼저, 한․일간을 살펴보면(6년간/‘99-’04), 한국

어선이 일본측 수역에서 소진율(어획실적/할당

량)은 26.8%, 일본어선이 한국측 수역에서의 소진

율은 20.5%로 나타나 한국측의 소진율이 약간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최근 3년간(‘01-’04) 한중간에는 한국

어선이 중국측 수역에서 소진율은 5.5%, 중국어선

이 한국측 수역에서의 소진율은 30%로 나타나 중

국측의 소진율이 약 6배나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

다. 마지막으로 중일간에는(‘00-’03) 중국어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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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일본 수역 한국 수역 국 수역

할당량 어획실 할당량 어획실 할당량 어획실

일본

1999 93,773 22,117(23.6%)

2000 93,773  7,293( 7.8%) 70,800 714(1.0%)

2001 93,773 16,193(17.3%) 70,300 4,400(6.2%)

2002 89,773 19,669(21.9%) 62,546 53,097(84.9%)

2003 80,000 13,158(16.4%) 54,533 1,756(3.2%)

2004 70,000 25,032(35.8%) 47,266

한국

어선

1999 149,218 27,335(18.3%) - -

2000 130,197 31,422(24.1%) - -

2001 109,773 23,839(21.7%) 01. 6-02.12

90,000

01.6-02.12 

3,993(4.4%)2002 89,773 28,879(32.2%)

2003 80,000 28,104(35.1%) 60,000 3,777(6.3%)

2004 70,000 20,669(29.5%) 60,000 3,564(5.9%)

국

어선

2000 70,000 11,544(16.4%)

2001 73,000 18,662(25.5%) 01.6-02.12

164,400

01.6-02.12

45,837(27.9%)2002 62,546 13,018(20.8%)

2003 54,533 6,401(11.7%) 93,000 37,980(40.8%)

2004 47,266 - 83,000 17,341(20.9%)

 자료 :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국 어업교섭과 내부자료. 長崎縣,「水産白書」, 平成13年度.
 주 : ㆍ일 잠정조치 수역에서의 조업조건을 포함하지 않았고, 일반운반선은 미포함 됨.

<표 2> 한ㆍ ㆍ일 할당량  어획실 1)                                        (단위 : 톤)

일본측 수역에서 소진율은 24.8%, 일본어선이 중

국측 수역에서의 소진율은 23.8%로 나타나 거의 

비슷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 한ㆍ중ㆍ일 어업협정 이행 평가

3국간의 어업협정은 기존의 어업체제에 비해 

일정한 조업제한을 설정함으로써 과거보다는 심

각한 조업집중을 막았다는 데 기본적인 의의가 

있다. 특히, 한ㆍ중 어업협정 수역과 같은 경우 과

거 어업협정 부재 시기를 고려한다면 양국은 자

국수역에서 조업질서 유지 및 자원관리를 실시함

으로써 우리 수역에서 중국어선의 과도한 어획을 

방지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는 한ㆍ일 어업협정에서는 

반대의 결과를 낳았다. 즉, 한국 근해어업 어선들

은 많은 수가 일본 EEZ조업에 의존하고 있기 때

문에 어업협정체결로 과거의 좋은 어장에 대한 

접근권을 상실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어업협력에 있어서도 많은 영향

을 미치고 있으며, 한ㆍ일 어업관계에서는 한국은 

일본에 비해 자원보존조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

이게 하고 있다. 그리고 한ㆍ중이나 중ㆍ일의 경

우에는 중국이 상대국에 비해 소극적인 협상태도

를 보이게 된 것이다. 이는 자원의존도 뿐만 아니

라 자국의 어업정책과도 연관을 가지고 있으며, 

1970년대 말부터 자원관리형 어업체제로 전환한 

일본과 달리, 한국은 1990년대 후반부터 자원관리

형 어업체제를 도입하여 아직까지 자원관리에 관

한 정책이 완비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거의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라 3국간 어업협력에 많은 장애를 

낳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3국간 불법어업의 

경향에도 그대로 드러난다. 중국 어선은 동중국해

보다 황해어장에 보다 심각한 어업의존도를 보이

면서 심각한 불법어업 빈도수를 보이고 있다. 한

국 또한 일본수역에 대한 의존도로 불법어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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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3국은 

2004년부터 해양생물자원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동 기구는 어업공동위원회의 하

부기관으로 과거 어업협정 체제에서도 거의 이루

어지지 않던 중간수역 또는 잠정조치수역을 보다 

과학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이다. 동 기구가 아직까지 구체적인 성과를 내

고 있지는 않으나 어업협력을 위한 정보교환과 

의견 수렴의 창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3국은 한반도 주변 생물자원의 상태

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자원상태에 대한 정

확한 이해 없이 이루어진 어업협상의 결과는 어

업관리를 어렵게 할 수 있다.  

2. 어업 력의 필요성

동북아 주변수역의 어장 중에서 동해, 남해, 황

해는 잠정약정에 따른 신어업질서 형성으로 인한 

어업관리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어업

협정에 따라 양자간 어업협정에 의한 관리는 정

착성 및 저서어종의 경우는 자국 수역내에서 적

절한 자원관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EEZ 경계를 

왕래하는 회유 및 경계왕래성 어종의 경우에는 

주변국가간 협력에 의하지 않고는 자원관리가 불

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한중일간의 자원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국제적 규범과 3국간의 자원관리

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가. 공동어업자원 관리 관련 국제적 규범들

공동어업자원 관리에 대한 국제규범은 유엔해양

법협약과 유엔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al 

Organization : FAO)의 책임 있는 수산업을 위한 

실행규범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1) 유엔해양법협약

EEZ의 어업자원 보존․관리 및 개발․이용에 관

하여 연안국이 행사할 수 있는 주권적 권리

(sovereign right)의 일반적인 내용은 유엔 해양법

협약 제61조부터 제73조 사이에 일정한 의무와 

함께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연안국이 행사할 수 있는 주권적 권리 

외에 일정한 의무란 연안국이 어종별 총허용어획

량(Total Allowable Catch : TAC)를 결정할 의무

와 함께, 어업자원의 최적 이용목표 즉, 생물학적

최대생산량(Maximum Sustainable Yield : MSY)

를 달성하도록 노력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러한 의무를 이행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국제수산기구를 통하여 협력할 의무도 부담하도

록 하고 있다.1)

2) FAO의 책임수산업을 위한 실행규범

책임 있는 수산업((The Code of Conduct for 

Responsible Fisheries, 1995.11)의 구체적인 개념

을 살펴보면, EEZ제도에 의하여 연안국에게 부여

된 EEZ 어업자원에 대한 보존․관리 책임은 물론

이고, 그것의 적용범위는 공해에까지 확대 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수산업을 

영위하는 모든 국가와 기업 및 개인은 국제규범

으로서 확립된 책임을 반드시 이행함으로써 전 

지구적으로 생물종의 다양성과 자연 생태계가 보

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책임 

개념인 것이다. 여기에는 국가의 책임정책, 기업

인의 책임경영, 어업인의 책임생산과 책임유통의 

개념까지 복합되어 있다. EEZ 체제와 관련하여 

국가들이 준수해야 할 책임어업에 관한 일반원칙

(제6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①합리적 자원 

이용․관리의 원칙, ②의사결정 자료 신뢰성의 원

칙, ③자원관리형 어법 선택의 원칙, ④연안생태

계의 보존 및 생물종 다양성 유지의 원칙, ⑤국가

책임 및 국제협력의 원칙, ⑥ 전통어업의 보존 및 

어민생계 보장의 원칙, ⑦ 어업분쟁의 평화적 해

결 원칙 등이다.

1) 유엔해양법협약 제 61조 1항 및 2항, 제 62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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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역의 치

정

상 

명칭

할권 행사

리방식규칙제

정권
단속권

동해 
간수역

(한ㆍ일 정)
없음

기국공
동 원

회
권고

기국
양국간 

행처럼 조업

동 국해  
서해 

행조업유지
수역

(한ㆍ  정)

없음
양국간 
별도 
합의

기국

양국간 
행처럼 조업

단, 연안국의 
법령 존

서해 
잠정조치수역
(한ㆍ  정)

잠정
조치
수역

공동
원회
결정

기국
(주의환

기)
공동 리

서해 
과도수역

(한ㆍ  정)

과도
수역

공동
원회
결정

기국
(주의환

기)
(공동승

선)

공동 리

동 국해
잠정조치수역
( ㆍ일 정)

잠정
조치
수역

공동
원회
결정

기국
(주의환

기)
공동 리

동 국해 
북  
27도 

이남수역
( ㆍ일 정) 

없음

기국공
동 원

회
권고

기국
양국간 

행처럼 조업

   자료 : 해양수산부 어업교섭과 

<표 3> 한ㆍ ㆍ일 첩수역의 성격 비교이와 같이 『책임 있는 수산업을 위한 실행규

범』은 조업국뿐만 아니라, EEZ 연안국으로써의 

책임이행에 관한 기본 원칙을 함께 제시하고 있

다. 따라서, 한․중․일 3국이 동북아지역에 있어서 

EEZ 체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각 

연안국들이 그 관할수역에서의 주권적 권리 행사

에 상응하는 이 규범상의 제반 의무들을 충실하

게 이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나. 3국간 자원관리 문제

1) 잠정약정으로의 신어업질서 형성에 따른 자

원관리 문제

동해 및 황해, 동중국해 중간 또는 중첩수역에

는 1997년 11월에 체결된 중일어업협정, 1999년 1

월22일 신한일어업협정, 2000년 6월30일 한중어업 

협정 등이 발효되었으며, 이들 어업협정들은 국제

법상 잠정어업협정(暫定 業協定)들이며, 약간의 

명칭만 상이할 뿐 모두 중간수역를 설정하고 있다. 

즉, 중일어업협정에는 『잠정조치수역(暫定措

置水域)』이라는 협정상 명칭으로 중간수역과 입

어허가불필요수역이 있으며, 신한일어업협정에는 

정식으로 명명되지는 않았지만 중간수역이 규정

되어 있고, 한중어업협정에는 과도수역 및 잠정조

치수역, 현행조업질서유지수역 등이 있다. 이들 

수역들은 중간수역의 성격을 가지고 있거나 중간

수역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이, 한․중․일 주변수역은 3국간 포괄적인 

체제가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경쟁적으로 

조업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공동어장으로 개발

되어 온 동중국해의 경우는 한․일 제주도남부 중

간수역, 중․일 잠정조치수역, 한․중 현행조업질서

유지수역 등이 서로 겹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하

나의 어업협정에서 조업척수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다른 어업협정과의 충돌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2)

2) 박재 ․최종화, 「한 어업 정의 평가와 과제」, 수산

경 론집, 제31권제2호, 2000, p.87

2) 회유 및 경계왕래 어종들에 대한 자원관리 

문제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의 경우, 1996년 ｢해양생

물자원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1997년부터 TAC 어업관리제도를 도입 및 시행하

고 있으며 강제규정 발효에 대비하기 위하여 어

선감척, 지원관리와 비용부담 개선방안, 어업허가 

등 어업관리제도 개선, 유어에 대한 효율적 관리 

등을 추진하고 있다. TAC 어종 관리대상 선정기

준은 ① 어획량이 많고 경제적 가치가 높은 해양

생물자원, ② 자원 상황이 매우 악화되어 긴급히 

보존 및 관리 조치를 실시해야 하는 해양생물자

원, ③ 일본 주변 수역에서 외국 어선에 의한 어

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해양생물자원 등이다. 또한

한, TAC결정은 장관이 중앙어업조정심의회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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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한국 일본 국

조장

수단
자원조성

○종묘생산  방류

○인공어  투하

○연어․ 구방류사업

○기타

○재배어업시행

 - 종묘생사  방류

○연어․송어방류산업

○연안어장 정비사업

 - 인공어  투하

○ 종묘생산  방류

○ 인공어  투하

규제

수단

기술  수단

○ 어기   ○ 어구

○체장제한 ○망목제한

○특정어법 지

○ 매  소지의 제한

○ 이식의 제한

○ 어기  ○ 어구

○유어제한 ○체장제한

○망목제한 

○특정어법 지

○ 매  소지의 제한

○ 이식의 제한

○ 어기  ○ 어구

○휴어구 ○체장제한

○망목제한

○특정어법 지

○치어비율 제한

어획량 

통제수단(TAC)
○ 99년부터 시범실시 ○97년부터 시범실시 ○ 2000.12 근거법 마련

어획노력량 

통제수단
어업허가제 어업허가제 어업허가제

독특한 정책
○ 어업허가 정수제 시행

○ 연안어장목장화사업

○ 어업허가 정수제 시행

○ 연안어장목장화사업

○ 자원조성세 도입

○ 치어비율 조사

<표 4 > 한․ ․일간의 어업 리방법 비교

견을 청취하여 책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3) 

중국의 경우는 1986년 어업법을 제정하여 허가

제를 핵심으로 금어제도 등 기술적 수단을 보조

적으로 실시하였고, 1990년대 중반부터 신규허가 

및 어선톤수 등의 제한을 강화하고 중국 전해역

에 대해 하계 휴어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

어 TAC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그 배경은  ① 

1996년 UN해양법협약 비준 및 1998년 EEZ법  제

정, ②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과정에서 

자연자원의 자산화, ③ 허가제 및 금어제의 한계, 

④ 어업협정으로 어장확대 불가능, ⑤ 자원감소 

징후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4)  

이와 관련 중국정부는 2000년 10월 31일 어업

법을 개정하여 TAC 제도 도입근거 마련 및 동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TAC 결정은 매년 

국무원 어업행정 주관부문에서 자원의 조사와 평

3) 해양수산부 내부자료, 총허용어획량(TAC)제도 기본계

획 및 시행계획 관련

4) KMI, ｢어업자원관리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최종보고회, 2001. 7, p.14

가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TAC 배분은 

어업국에서 결정한 TAC를 성, 자치구, 직할시정

부 등 행정체계에 따라 배분하고, 행정기구는 생

산주체별(어업자, 어선, 기업, 생산자단체)로 배분

하며 할당량을 초과하여 어획한 경우 이듬해에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5)이와 같이 동북아 3국 가

운데, 일본의 경우는 TAC 관리제도를 1996년부터 

도입하여 1997년부터 7개  종에 대하여 시범실시

하고 있으며, 한국도 1999년부터 시범실시, 중국

의 경우도 2000년 10월 31일 어업법을 개정하여 

TAC제도 도입근거 마련하였다. 

또한, 한국과 일본의 경우는 TAC 관련 시범 실

시 어종들은 자국의 정착성 어종들 이외에도 경

계왕래성 어종인 전갱이, 정어리, 고등어류, 꽁치, 

명태, 오징어 등이며, 중국의 경우도 최근 멸치 등

에 대하여 TAC 제도를 시행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향후 일부 어종들의 경우

는 EEZ 경계왕래성 어종들로 확대될 가능성이 클 

5) 전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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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예측된다.

국 

명
TAC 어종

회유  경계 

왕래성 어종

한 

국

고등어, 갱이, 정어리, 

붉은 게, 게, 개조개, 

키조개, 소라 등
갱이, 정어리, 

고등어류, 꽁치, 

명태, 오징어 

등 

일 

본

고등어, 갱이, 정어리, 

꽁치, 명태, 게, 오징어 

등

 

국

한국, 일본과 유사한 

어종이 될 가능성 

높음.*
) 

 *) 최근 멸치등에 해 국정부에서 TAC를 설정

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으나, 향후에는 한국, 

일본과 유사한 일부 경계왕래성 어종으로 확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단됨.

<표 5> 한･ ･일간 TAC제도 시범시행 어종 황

따라서, TAC제도 시행에 따른 회유 및 경계왕

래 어족자원의 관리 문제는 3국 모두에게 중요한 

관심사항이 될 것이고, 어업자원 공동관리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경계

왕래자원은 2개국 이상의 EEZ 경계를 색이 - 산

란 - 월동 등의 목적으로 회유하여 왕래하는 어족

자원으로서, 이 자원의 보존 및 관리는 당해 EEZ

연안국간의 합의로써 이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동 자원들이 EEZ경계를 넘어 타국

의 EEZ로 회유해 가는 경우라도 그것의 지위는 

권리 주체만 변경될 뿐 여전히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가 미치는 EEZ자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동

일한 생태계 또는 회유범위 내에서 동일 어종에 

대한 TAC의 결정 및 어업관리를 국가별로 각기 

달리 시행하는 것은 저원의 보존 목적상 합리적

인 조치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Ⅲ. 공동어업 리 주요사례 분석

세계적으로 공동어업 관리를 하고 있는 노르웨

이- 러시아 바렌츠해 공동자원관리, EU-노르웨이

의 북해 공동자원관리, 중앙 베링 해의 명태자원 

공동관리,  호주- 뉴질랜드의 남 태즈만 오렌지러

피 공동자원관리 등의 사례들을 분석하여 시사점

을 도출하였다.6) 

1. 공동어업 리 주요 사례

노르웨이- 러시아 바렌츠해, 호주- 뉴질랜드의 

남 태즈만 , EU-노르웨이의 북해, 중앙 베링해 등

의 공동관리 사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노르웨이- 러시아 바렌츠해 공동자원관리

노르웨이와 러시아는 1975년 4월 “바렌츠 해 

어족자원에 관한 협력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공

동자원관리대상은 상업적 가치가 높은 대구, 북대

서양 작은 대구(saithe), 열빙어로 정하였다. 이들 

어종은 바렌츠 해의 주요 경계 왕래성 어종으로 

노르웨이 해역에서 과도하게 어획하거나 보존 조

치를 효과적으로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족 

자원의 고갈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자원관리를 위한 자원의 정확한 평가는 국제해

양개발위윈회(International Council for the 

Exploitation of the Sea, ICES)가 담당하였다. 과

학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1998년에는 유

엔공해어업협정에서 채택된 예방적 기준점이 적

용되었다. 예방적 기준점에 준거한 자원관리란 기

존의 자원 관리에 비해 자원의 재생산량, 회복력, 

자원의 특성, 사망요인, 관련종 및 상관관계가 있

는 어종의 상태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따라서 바렌츠 해의 생물자원에 대해 포괄적인 

관리정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양국은 큰 

갈등 없이 지속적인 협력체제를 이루어왔다.

성과로는 첫째, 바렌츠해의 분쟁지역에 대한 

관리체제의 구축과 운영을 통한 긴장완화이다. 특

히, 회색수역협정을 통해 어업규제와 감시․감독을 

주권 주장(sovereignty claims)과 어느 정도 분리

6) 한중일 공동어업관리방안 연구, KMI, 2005.12, pp.172

∼188에서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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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바 츠해 수역도

하였다는 것이다. 둘째, 과학적 정보의 공유에 관

해서는 국제해양개발위원회(ICES)를 통해서 가능, 

양국간 협력을 통해서 과학적 정보의 생성과 공

유 개선, 셋째, 감시․감독에 관해서는 양국간 협력

이 진행되면서 개선되었다는 점 등이다.

나. EU-노르웨이의 북해 공동자원관리

EU- 노르웨이간 1977년부터 경제수역 개념이 

양측에간 도입되었으며, 1980년 2월, EU-노르웨이

간의 북해어업협력협정7)이 체결되었다. 그러나 

1980년 이 어업협정은 양국간의 경계왕래성어족

에 대한 관리와 TAC설정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 

외에는 추가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았다.8) 

따라서 양측은 입어조건과 TAC를 개선하기 위

하여 1992년 5월 새로운 어업협정을 체결하였는

데 이는 1980년 어업협정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다. 양측은 지금까지 약 25년간 조화로운 어업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밀히 협조하고 있

다.

양측은 매년 북해의 7종의 경계왕래성 어종에 

대하여 TAC를 결정한다.9) ICES가 해당 어종을 

7) 정식명칭은 “Agreement on Fisheries between the 

European Economic Community and the Kingdom 

of Norway" 임. 

8) ibid., 제2조.

9) 대구, 대서양 대구(haddock), 대서양 작은대구(saithe), 

민대구(whiting), 가자미(plaice), 고등어, 청어 등 7종

어획하는 국가들을 상대로 수집한 자료를 중심으

로 적정어획량을 도출하여 양측에 권고한다. 양측

은 자체 국가연구소에 자문하여 자체적인 어획목

표량을 조정하여 협상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ICES의 권고는 구속력이 없으며, ICES의 권고를 

참고만 할 뿐이다. 

2000년 ICES에 의한 북해 대구자원의 고갈 권

고가 있자, 대구어종의 산란기인 2월 14일에서 4

월 30일까지 대대적인 금어구를 설정하였다. 이 

금어구는 EU와 노르웨이의 공동관리수역 전역에 

7주간 설정되는 것이다.10) 그리고 북해어업의 가

장 고질적인 문제인 치어 남획과 부수어획 방지

를 위하여 선별적 어구ㆍ어법 도입과 치어탈출장

치의 개발 등 기술적 조치 도입에도 노력을 기울

이고 있다.

북해수역의 자원량 급감에는 TAC 삭감 없는 

무책임한 양측의 어업정책과 어민들의 무차별적 

과잉어획이 주요 원인이지만 해양오염도 그에 기

여하였다. 이를 실제 어업협정에 도입하기 위하여 

예방적 접근(precautionary approach) 방법과 생

태적 접근(ecosystem approach) 방법을 택하고 

있다. 구체적인 전략으로 계속적인 어획능력 및 

어획노력량 감축, 자원량 평가에 예방적ㆍ생물학

이 대상이다.

10) www.europa.eu.int. 2005년 5월 11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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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EU와 노르웨이의 공동자원 리수역도

[그림 3] 앙 베링 해  알라틴 섬 주변 수역

적 기준점 도입, 선택적 어업기술 개발, 어업감시

감독체제 강화, 금어구와 같은 보호구역 확대, 자

원회복계획 대상 확대, 어업보고체계 정교화 등이 

그 예에 해당한다.11)

다. 중앙 베링 해의 명태자원 공동관리 

베링해 명태자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미국

과 구소련 정부가 1988년 정상회담에서 협의를 

시작해 1990년에는 알래스카 명태자원을 보호하

11) CONSSO, op. cit.

기 위한 협약 수립에 합의하였다. 그리고 1994년

에 관계당사국들은 3년에 걸친 협상을 마치고 중

앙 베링 해에서의 명태자원의 보존 및 관리에 대

한 협약(Convention on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pollack resources in the central 

Bering Sea)이 체결되었다. 이 협약은 1995년 이

후에는 러시아ㆍ폴란드ㆍ미국ㆍ일본ㆍ한국에서 

발효되었다. 

동 협약에 따라 당사국들은 연례회의 개최와 

과학기술위원회의 설립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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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남 태즈만 륙붕의 호주-뉴질랜드 오 지러피 공동 리구역

역할은 이 지역 해역에서의 명태에 대한 연간 어

획수준(AHL, Annual Harvest Level)의 설정, 연

간 개별국가의 명태 할당량 설정, 알맞은 명태보

존 및 관리조치의 적용, 과학기술위원회의 활동계

획 수립, 협력적인 정책적용 수단에 대한 논의, 각 

당사국들로부터 정책적용과 관련한 보고서를 받

는 것 등이다. 

또한 당사국들은 연례회의를 이용하여 과학기

술위원회에서 논의되지 않은 명태 이외의 해양자

원에 대한 협력적인 과학적 연구의 범위, 보존 및 

관리수단을 결정할 수 있다. 과학기술위원회는 연

례회의에서 수립된 실행계획에 따라서 이 협의회

에서 거론된 어획량ㆍ자원량ㆍ해양생물자원 관련 

자료를 수집ㆍ교환ㆍ분석하고 다른 과학적 방법 

등도 모색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이 위원회는 또

한 AHL을 포함해서 명태의 보존 및 관리와 관련

하여 연례회의에 권고도 할 수 있다. 

라. 호주- 뉴질랜드의 남 태즈만 오렌지러피 공

동자원관리

호주의 남태즈만 대륙붕(South Tasmans Rise)

에 서식하는 오렌지러피(orange roughy)는 1997

년 이후 어업기술의 발달로 인해 남태즈만 해역

에서 큰 어군이 발견되어 호주와 인접한 뉴질랜

드의 어업인들에 의해 어획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과잉어획을 우려한 호주는 뉴질랜드에 

오렌지러피에 대한 공동어업관리를 제안하여 

1997년 12월에 “오렌지러피 관리를 위한 협정”이 

체결되고 1998년 3월부터 1년간의 협정이 발효되

었다. 

협정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호주와 

뉴질랜드는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문화 및 역

사적 배경이 유사하였으며, 양국 모두 과학적인 

자원평가에 기초한 선진적인 어업관리를 시행하

고 있었기 때문이다. 양국은 협정을 통해서 TAC 

설정, 어획실적에 기초한 할당량 배분, 어획자료 

공유, 모니터링과 보고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였

다. 

협정 초기 상호신뢰 문제, 제3국의 조업 등을 

극복하고(제2차협정) 보다 더 효과적인 어업관리

를 위해서 남태즈만 공해자원과 호주 EEZ내의 자

원이 일관된 관리수단의 적용을 받도록 하였고, 

공식적인 자원평가가 공동관리의 의사결정에 과

학적인 바탕이 되도록 하였다.

양국간 제1차 협정초기에 있어서 투명성과 신

뢰성이 유지되지 못함에 따라 자원 고갈이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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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례   정 공동 리 상어종 리방법

노르웨이- 

러시아 
바렌츠해

바렌츠 해 
어족자원에 관한 
협력 협정(75.4)

대구, 북대서양 작은
대구(saithe), 열빙어

<3개어종>

- 국제해양개발위윈회(ICES) 권고
- 과학적 정보의 생성과 공유
- 감시․감독에 관해서는 양국간 협력

EU-노르웨이의 
북해

 E U-노르웨이간의 
북해어업협력협정
(‘80.2)

경계왕래성 7개 어종
(대구, 대서양 

대구(haddock), 대서양 
작은대구(saithe), 

민대구(whiting), 

가자미(plaice), 고등어, 

청어 등

- 매년  7어종에 대해 TAC 결정
- ICES의 권고
- 공동관리수역 금어기 설정
- 양국이 자체 어획목표량을 조정하여 협상

앙 베링해

명태자원의 보존 및 
관리에 대한 협약
(‘94)

 명태

<1개어종>

어획수준(AHL, Annual Harvest Level)의 설
정, 연간 개별국가의 명태 할당량 설정, 알맞은 
명태보존 및 관리조치의 적용, 과학기술위원회
의 활동계획 수립, 협력적인 정책적용 수단에 
대한 논의, 각 당사국들로부터 정책적용과 관
련한 보고

호주-뉴질랜

즈 남태즈만

오렌지러피 관리를 
위한 협정(‘97.2)

오렌지러피(orange 

roughy)<1개 어종>

TAC, 어획실적에 기초한 할당량 배분, 어획
자료 공유, 모니터링과 보고 등

<표 6> 공동어업 리 주요 사례 요약

는데, 이러한 점들은 공동어업관리에 있어서 양국

가의 투명성과 신뢰성의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

고 있다. 

2. 공동어업 리 사례 시사

지금까지 살펴본 4가지의 공동어업관리의 사례

를 통한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수산기구의 설립 및 운영을 통한 공

동관리 방안이다. 즉, 다자간 협력 사례로 들 수 

있는 “중앙 베링 해의 명태자원 보호 및 관리에 

관한 협약”은 한국을 비롯한 미국ㆍ러시아ㆍ일본

ㆍ중국ㆍ폴란드 등 관련 당사국들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에 대해 조율할 수 있는 국제기구의 필

요성 때문에 등장하였다. 이는 베링 해 명태 자원

량을 MSY 수준으로 유지 및 복원하고 베링 해에

서의 명태 및 다른 어족자원에 대한 사실적 자료

의 수집 및 조사에 협력을 강화하고, 미래에 필요

하다면 이 해역에서의 다른 수산자원에 대한 필

요한 보존 및 관리조치들을 수립하기 위한 다자

사이 토론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는데 의미

가 있다. 한ㆍ중ㆍ일의 공동 수역에서도 고갈이 

우려되는 특정 어종에 대해서 다자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더 나아가 국제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에는 다자 협의체라는 점에서 베

링 해 명태자원의 사례를 충분히 참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과학적 자료평가에 기초하여 공동관리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다자간이든 양자간이든 

공동자원관리에 동참하여 지속적인 자원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자원평가가 전제되어야 한

다. 자원평가에 있어서 기술적 한계 극복도 관건

이지만, 무엇보다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원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관련 당사국의 과

학자들 위주로 자원평가단이 구성될 경우 자국에 

유리한 자원평가를 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TAC 자체를 소극적으로 잡아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자원평가가 

객관적이고 정확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공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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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관리 정책에 반영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공

동어업관리 당사국들이 자국 어업인들의 이익과 

반발을 우려하여 TAC 산정에 정치적 고려를 많

이 가미하는데, 이렇게 되면 EU-노르웨이의 북해 

공동자원관리정책에서도 알 수 있듯이 ICES의 권

고를 무시한 TAC 확대는 장기적인 자원고갈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은 무엇보다 TAC 감

축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어업인들의 저항이 가

장 큰 원인이다. 그러나 어업인들의 과도한 요구

에 굴복하여 중장기적인 자원관리계획을 포기한

다면 후손에게 이어질 어업이익을 포기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셋째, 육상기인 오염원도 함께 고려하여 공동

어업관리를 하고 있다. 즉, EU-노르웨이의 북해 

사례에서 어업자원의 감소를 과잉어획과 함께 해

양생태계의 지속적인 파괴에도 원인이 있다고 보

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공동으로 모색하고 있는 

점은 높이 평가할만하다. 특히, 동 사례는 육상으

로부터의 오염원은 해양오염의 주된 요인으로 자

원관리적 측면에서도 철저하게 관리될 필요가 있

음을 시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황해는 반폐쇄해

로 중국과 우리나라에 연안공단이 많이 분포하고 

해상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해상사고가 발생할 위

험이 높다. 게다가 황해는 중국과 대륙붕으로 연

결되어 수심도 낮다. 따라서 황해의 경우도 북해

의 사례처럼 어업정책에 해양환경보호정책이 통

합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넷째,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동어업관리

를 하고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가 공동 어업관리

에 실패한 사례는 여러 모로 시사하는 바가 있다. 

두 나라 모두 자원관리 면에서 선진국이고, 쉽게 

협력할 수 있는 역사적ㆍ문화적 공통 기반이 있

었지만 실패로 귀결되어 더욱 그러하다. 한마디로 

호주-뉴질랜드 사례의 교훈은 신뢰를 이끌어내는 

제도와 함께 기본적인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으

면 공유 어업자원이 지니는 성격 상 공동 관리는 

실패한다는 것이다. 물론 호주와 뉴질랜드의 오렌

지러피 사례는 한ㆍ중ㆍ일 공동 어업관리와 분명 

다른 점이 있다. 한ㆍ중ㆍ일 수역은 EEZ가 겹쳐 

있어 공해의 제3국 조업 문제는 없다. 그리고 오

렌지러피처럼 남획에 민감한 어종도 별로 없다. 

그러나 한ㆍ중ㆍ일 공동 어업관리는 호주-뉴질

랜드보다 신뢰의 기초가 더 열악하다는 점에 주

목해야 한다. 세 나라 간에는 역사 인식 문제에서 

앙금이 남아있고 해상의 영토 분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의 발전 정도와 어업

관리의 수준도 다르다. 당장 자원관리를 한다면 

그 기초가 되는 자원량 평가에서부터 각자에게 

유리한 전략적인 방향으로 심한 견해차를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ㆍ중ㆍ일 공동 어업관리

는 이러한 차이를 합리적으로 좁힐 수 있도록 상

호 신뢰를 쌓아나가는 것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어종중심으로 공동어업협력을 추진하

고 있다는 점이다. 즉, 노르웨이- 러시아 바렌츠해 

공동자원관리는 대구, 북대서양 작은 대구(saithe), 

열빙어 등 3개어종를,  EU-노르웨이의 북해 공동

자원관리는 경계왕래성 7개 어종[(대구, 대서양 

대구(haddock), 대서양 작은대구(saithe), 민대구

(whiting), 가자미(plaice), 고등어, 청어], 중앙 베

링 해의 명태자원 공동관리는 명태 1개 어종, 호

주- 뉴질랜드의 남 태즈만 오렌지러피 공동자원관

리 1개 어종 등임을 알 수 있다.

Ⅳ. 한 일 공동어업 리 방향

한중일 해역은 하나의 생태계라는 특성으로 인

하여 일국의 잘못된 어업관리는 타국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서로 밀접한 상호관련성을 지니고 있

지만,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어업협력은 3국

의 어업제도 및 어업현실이 상이하고, 관할수역에 

대한 입장 차이 등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예

상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고, 세계적인 주요 

공동어업 사례를 참고하여 3국간의 공동어업관리 

방향과 단계별 추진 전략 및 공동어업관리기구 

설립 및 운영(안)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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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  남획단계 

이 의 자원
 재의 자원수  유지를 해 일정한 범  내에서 탄력  목표를 설정

생물학  

남획단계의 자원

 남획상태를 넘어서 고갈 험에 직면한 자원과 남획 험에 처해 있는 자원으로 

구분하여 설정한다. 고갈 험에 직면하고 있는 자원에 해서는 고갈 험을 방지

하고 이를 회복하기 한 목표를 설정

경제  남획 

상태의 자원

 정태  최 경제 어획량(SMEY) 실 을 리목표로 설정함. 그러나 SMEY는 

동일한 어종이라고 하더라도 개별 국가의 어업경 상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각국의 어업경 상태를 고려하여 SMEY를 설정

<표 7> 3국간 자원상태에 따른 목표 설정(안)

1. 공동어업 리 방향

가. 목  표

한중일 공동어업(자원)관리의 가장 중요하고도 

큰 목표는 공동어업(자원)관리와 공동어업조정에 

있다. 그러나 국제협력은 당사국들이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제도, 정책, 기술, 경제발전단계, 식습

관, 이해관계, 신뢰형성 메커니즘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때때로 국제적 공동노력과 

협력의 효과적인 절차를 모색하고 성과를 실현하

는데 있어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특히, 각국은 서로 다른 사회적 가치체계를 가

지고 있기 때문에, 개별 국가가 실현하고자 하는 

국가적/사회적 목표와 현실 사이의 격차와 정책

수단에 대한 인식과 모색방법이 현저하게 서로 

다를 수 있다. 따라서 3국은 공동어업(자원)관리

에 대한 원칙론에는 쉽게 합의할 수 있지만, 세부

사항에 있어서는 뚜렷한 입장차이가 있을 수 있

다. 이는 향후 공동어업(자원)관리 체제를 구축해

가는 과정에서 주의 깊은 접근방법이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공동어업(자원)관리의 목표는 동아

시아 수역에 있어서 관리대상 어종의 전체상황을 

고려한 기본목표와 당면한 어업(자원)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적 목표로 나누어 설정될 수 

있다.

공동어업(자원)관리의 기본목표는 각국의 ① 

어업자원의 보전, ② 어업의 생산성 제고, ③ 동태

적 어업조정을 통한 지속가능한 어업발전에 있

다. 어업자원 보전 목표는 지속 가능한 이용수준

으로 어업자원을 유지 보전하는 것이다. 지속 가

능한 이용이란 어획율이 생물학적 자연성장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최대

지속가능생산량(MSY)이 그 목표가 될 것이다. 이

와 같은 어업자원의 보전 목표는 궁극적으로 

MSY의 달성에 있지만, 자원상태에 따라 회복, 보

호, 보전, MSY 달성 유지 등이 있을 수 있다.

생산성 제고 목표의 경우 공동어업자원 관리

(예: TAC제도 도입)를 통해 자원을 증대시킴으로

써 어업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한 생산성 제고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TAC가 

전제되지 않는 어업(자원)관리는 사실상 그 실효

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어업부문에 있

어서 임금제도가 보합제 또는 유사보합제이기 때

문이다. 보합제하에서는 절대량 극대화 유인이 강

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TAC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감척 등 어업구조조정 정책의 효과가 

유효 어획노력 증가에 의해 상쇄될 수 있다.

1) 자원상태에 따른 목표 설정

어업자원의 관리를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관리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지표로는 MSY, MEY, OSY(최적지속적

생산 : Optimum Sustainable Yield) 등이 있다. 

따라서, 특정한 어업자원에 대한 사망계수, 성장

율, 연령, 어획계수, 자원량 등에 대한 파라메타가



주요 사례 분석을 통한 한․ ․일 공동어업 리 방향

- 67 -

구  분 세 부 내 용

산란수역 

보호

 3국의 이용수역 체의 어족자원 

 생산성 증 를 한 산란어족자

원  치어자원 보호

산란 

환경

조성

산란장 부양능력 제고를 한 극

인 공동 산란환경 조성  개선

( : 인공어  설치, 해 쓰 기 수

거 등).

<표 8> 3국간 산란수역에 한 공동 리 목표 

설정(안)

추정되어야만 다양한 어업관리의 지표를 계산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자원상태에 따른 목표에는 관리대

상 어족자원의 남획정도에 따라서 회복, 보호, 보

전, 예방적 접근, MSY 달성 등이 포함된다. 따라

서 자원상태에 따른 공동어업관리 목표는 ① 생

물학적 남획 이전단계의 자원, ② 생물학적 남획

단계의 자원, ③ 경제적 남획단계의 자원으로 구

분하여 설정될 수 있다.

2) 산란수역에 대한 공동관리 목표 설정

산란수역 보호는 어업자원 관리의 가장 기본적

인 요소다. 회유성 어족자원의 산란장은 대부분 2

개 국가 이상의 해양경계가 만나는 수역과 개별 

국가의 EEZ 내에 동시에 존재한다. 따라서 산란

수역 보호와 어업자원 보전은 동시에 공동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산란수역 공동관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산란어족자원의 증대에 있지만, 세부적으

로는 산란수역 보호와 산란환경 조성으로 구분하

여 설정될 수 있다.

나. 수  단

1) 공동 TAC 설정과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효과적이고 궁극적인 공동어업(자원) 관리수단

으로 TAC제도를 상정할 수 있다. 그러나 TAC제

도는 각 국의 사정에 따라 다른 방법에 의해 운영

될 수 있다. 예컨대, 각 국은 개별할당(IQ), 양도가

능개별할당(ITQ) 등 그 나라 실정에 적합한 TAC 

운영방법을 채택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3국의 

국별 할당량은 최근 3-5년간의 평균생산량을 기준

으로 결정하되, 합의된 TAC에 각 국가의 평균생

산량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TAC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은 종국적으로 실천

성이 높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달려 있다. 

TAC와 운영방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과

정과 결과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

스템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

가) VMS 장비의 장착

VMS(Vessel Monitoring System)이란 선위측정

장치인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와 인공위

성통신체계를 결합하여 어업활동을 육상의 어업

감시센터에 전송함으로써 어선활동상황을 실시간

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감시체제를 말한다. VMS 장

비의 장착여부는 3국간 협의에 의해 결정할 사안

이다.

나) 옵서버 제도의 시행

옵서버 제도(Observer Systeme)란 어업관리를 

목적으로 옵서버 자격을 갖춘 사람을 양륙항에 

배치하거나 어선에 승선시켜 당해 어선의 어획량, 

어획노력량, 어획된 어종, 어구 및 어업활동에 관

한 제반사항을 감시하고, 해양생물자원 관리에 관

한 통계정보를 수집하여 보고하게 하는 제도이다. 

옵서버는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하나는 

해양생물자원의 보존/관리조치의 이행상황을 감

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과학적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효율적인 어업관리제도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효성을 가진 옵서버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경비부담, 업계의 반발 

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 기타

현재 많은 국제수산기구에서 채택/시행하고 있

는 항만국 통제제도(port state control system), 

어획물 통계서류(statistical document) 작성, 어획

물의 해상전재 제한(transshipment) 등의 조치사

항에 대해서도 3국간 협의대상으로 고려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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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2) 제도적 조화와 규제사항의 표준화

현재 3국은 어선어업의 경우, 허가제도하에서 

그것을 운영하고 있고 있으며 어업자원 보호를 

위해 그물망목의 크기, 어획체장, 금어기 등 다양

한 규제를 설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제사항이 

3국 사이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도적 조화를 

통해 주요 그물망목의 크기 등 주요 규제사항을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 

이중에서 어획체장을 살펴보면,  각국이 처한 

상황(특정 어종 생태학적 특성, 자원정도 등)에 따

라 다르고, 최소체장제한의 경우도 한국 23개 어

종, 중국 12개 어종(발해구 국한), 일본 30개 정도

로 차이가 나고, 어획물 체장제한도 각국마다 차

이가 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12)

따라서, 동북아의 단일생태계적 특성 및 공동

관리를 필요로 하는 수역에 대한 관리 문제와 3국

의 어업관리방법에 유사한(허가제 및 TAC 관리

제도 시행) 공통점이 있으므로, 어업관리방식(체

장, 망목제한, 금어기, 금어구 등)을 각국이 처한 

현실을 감안하여 자원관리 기준 조정 및 통일을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동북아 자원관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어   종 한국 국 일본

참 돔 20cm 19cm 6～9cm 

방 어 20cm … 15cm 

도 루 묵 10cm … 6cm 

꽃 게 5cm 8cm 13～15cm 

 복 7～10cm … 7.5～12cm 

오분자기 3.5cm … 3～5.5cm 

소 라 5～7cm … 2～7cm 

<표 9> 한 일간 어획 최소체장 비교

3) 연구개발(R&D)과 통계자료 협력 및 투명성 

12) 이광남, “한ㆍ중ㆍ일간 어업자원 관리 문제와 전망”, 

「수산경영논집」, 한국수산경영학회, 2002. P.14

확보

국제적 공동어업(자원)관리에 있어서 가장 기

본적인 필수요건은 과학적인 자원평가모형과 통

계자료의 표준화라고 할 수 있다. 과학적 자원평

가를 위해서는 3국의 공조 하에서 자원평가모형

이 개발/채택되어야 한다. 자원평가에는 해양생

태환경과 당해 어종의 특성에 따라 기존의 표준

모형이 이용되거나, 새롭게 개발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어업 및 자원 상황을 동태적으로 

파악하고 자원평가를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수행

하기 위해서는 어획노력, 어획량 등의 통계자료가 

3국간 표준화 되어야 하고 그것이 원활하게 교환

/협조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3국은 연구 

및 자료협력을 위한 책임 연구기관을 지정할 필

요가 있다. 

또한, 일국이 아무리 합당한 어업제도가 확립

되어 있다 하더라고 타국에 의해 신뢰되지 못한

다면 3국 공동의 어업관리 노력이 효력을 발휘하

기 어려워짐으로, 어업관리를 위한 규제와 관련하

여 각국은 수산행정이나 수산통계에 대한 투명성 

제고에 노력하여야만 할 것이다. 특히 어업자원은 

그 산업적 본질상 공유재산적(common property) 

성격이 강함으로 인하여 사유재산화되지 못하고 

행정처분에 의해 성립되고 유지되기 때문에 행정

처분에 대한 투명성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어업

자원에 대한 모니터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어

업자원 관리의 의의가 없어지기 때문에 어업자원 

규제에 대한 모니터링은 3국 모두에게 매우 중요

하다고 할 수 있다.

다. 관리대상 어종의 선정

현재 한/중/일 3국간에는 민감한 해양경계획

정 문제가 가로놓여 있기 때문에 관리 대상 어종

과 수역이 고려될 경우 공동어업(자원)관리 문제

는 해양영토 문제로 인해 논의의 본질을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 E라서 관리대상 수역을 고려하지 

않고, 어족자원을 관리대상으로 할 경우, 이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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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토 문제를 쉽게 극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공동관리 대상어종의 선정은 3국의 수역을 널

리 회유하고, 생산 및 소비가 상대적으로 크고, 경

영체 또는 어선의 수가 상대적으로 작은 어종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고등어, 전갱이와 같은 부어와 갈치와 같은 저서

어가 초기 공동관리 대상어종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개별 국가의 내적 합의

를 이루는데 있어서 이해관계의 편향으로 공동어

업관리의 추진은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2. 단계별 추진 방향

1) 준비단계: 2007-2008

한중일간 공동어업관리를 위한 준비단계는 다

음과 같은 논의단계를 거쳐 이루어가는 것이 바

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국의 책임 있는 연구기관(또는 연구자)이 

공동어업(자원)관리의 필요성과 타당성(편익과 비

용) 그리고 패러다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필요

가 있다. 한/중/일 각 국은 개별 국가의 입장에서 

공동어업(자원)관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이 

때, 본고 제3장에서 검토한 노르웨이-러시아 사이

에 체결된 “수산협력에 관한 협정(1973)”에 따라 

설치된 “공동어업자원관리위원회” 등 에서 전문

가를 초청, 그들의 경험을 청취 이해하는 것이 유

용한 간접경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1차 논의의 결과와 이슈를 가지고 2차 공

동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같은 방식으로 3차 논

의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3국이 각

각 한 번씩의 논의를 주관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3국이 공히 한 번의 공동논의를 주관함으로써(예: 

한국 → 중국 → 일본 순서), 한/중/일 정부와 어

업사회 그리고 연구자 사이에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고, 이러한 절차는 국가별 중요한 관련 수산

정책이슈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

다.  

셋째, 3차 회의에서 그 동안의 경과와 결과 그

리고 이슈(예: TAC제도 도입 및 운영방법 등)를 

정리한 후, 그것을 정부간 논의가 가능할 수 있는 

건의서를 채택한다.

2) 기반조성 단계: 2009-2010

기반조성 단계는 정부간 논의를 거쳐 “(가칭) 

한/중/일 공동어업관리협정” 체결과 “한중일 어

업관리위원회” 설치와 같은 제도적 인프라 구축

단계로써 논의의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공동위원회 설치(establishing a 

Joint Commission), 협력 메커니즘(primary 

consultative mechanism), 대표(delegations), 보조

기구(subsidiary bodies),

의사결정(decision making), 의사결정의 성격

(nature of decision: binding or advisory), 연구 

및 자원평가(research and stock assessment), 어

업자원 보전 및 관리(conservation and management), 

모니터링/통제/감시(monitoring, control, surveillance 

SCM), 훈련(training), 국별 정책검토(reviewing 

fisheries policies) 등이다.

단, TAC의 일부(5-10%)를 공동어업관리위원회 

운영을 위한 재원 충당분으로 할애하고, 그것을 

경매 처분하여 그 수입금을 위원회의 기금 또는 

예비비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3) 성숙 단계: 2011-2012

성숙단계에서는 기존의 3국간 협정을 검토하고 

관리대상 어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성숙단계에

서는 3국의 어업관리제도의 조화와 표준화를 더

욱 심화시키고, 한․일․중 어업공동관리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권고 

수준의 의사결정을 구속력을 가지는 의사결정으

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생태계를 기반으로 

하는 공동어업관리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정착 단계: 2012-

정착단계에는 어종별 관리의 한계성을 극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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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효율적인 통합관리, 즉 생태계를 기반으

로 하는 어업자원관리(ecosystem-based fisheries 

management)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패러다임 하에서는 어업자원 고갈의 원인

이 주로 과도한 인위적 어획활동으로 인식되었지

만, 1990년대 이후 이러한 인식은 생태계를 기반

으로 하는 소위 생태계 통합관리 방식으로 바뀌

고 있다. 생태계를 기반으로 하는 어업자원관리 

패러다임에서는 전통적 관리요소(예: 가입, 성장, 

자연사망, 어획사망)와 동시에 기후변화, 해양오

염, 먹이사슬변화 등 해양생태환경 요소가 중요시 

된다.

해양생태계는 매우 복잡한 먹이사슬의 그물을 

형성하고 있고,  전통적 어업자원관리에서는 일반

적으로 단일어종 수준에서 가입(recruitment), 성

장(growth), 자연사망(natural mortality), 어획사

망(fishing mortality)과 같은 4 가지 요소만을 고

려하기 때문에 단일 어종의 지속 가능한 생산량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전통적 어업자원관리 방법

은 더 이상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어업이 해양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에 미

치는 요소를 동시에 고려하는, 소위 생태계를 기

반으로 하는 보다 거시적 통합어업자원관리 방식

의 도입이 필요하다. 최근 국제사회는 이와 같은 

어업자원관리의 개념전환을 더욱 구체화하기 위

해 생태계 기반 어업자원관리를 권고하는 레이캬

비크 선언(Rykajavik Declaration)을 채택하였다.

한중일 공동어업자원관리가 생태계를 고려한 

어업자원관리로 전환될 경우,  동아시아 어업 및 

어업자원의 지속성을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

인다.

3. 공동어업 리기구 설립  운 (안)

중장기적으로는 다양한 협력의 신뢰를 바탕으

로 동북아 전체수역을 관장하는 지역어업기구를 

설립할 수 있을 것이다. 한․중․일간 어업에 대한 

상호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고, 복잡하

고 어려운 어업자원관리를 조정 및 수행해가기 

위해서는 지역어업기구의 설립은 매우 의미가 있

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적 지역수산국제기구 설립 

사례는 북해수역에서의 국제해양개발위윈회

(ICES), 북동대서양수산위원회(NEAFC, 1953), 캐

나다 New Foundland 수역의 북대서양수산기구

(NAFO, 1982) 등이 있으며, 이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1) 기구

협정이행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정

당사국들(한국, 중국, 일본)은 다음과 같은 형태의 

한․중․일 공동어업자원관리 위원회(Korea․China․
Japan Joint Commission for Fisheries Resource 

Management)를 설립할 수 있다.

의장

표단재정 정보/출  

어업 리 해양환경과학 

작업반/기획반, 워크샾

[그림 5] 한 일 공동어업 리 원회 조직도(안)

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사무국은 총무과(재정, 

행정), 기획과(회의/워크샆, 회의자료/논문), 자료

과(D/B 구축, 데이터 교환 등) 로 구성될 수 있다.

2) 운영

가) 협의 메커니즘 대표단 

각 당사국은 위원회에 1명의 대표를 지명한다. 

위원회는 ① 협정이행과 관련해서 야기되는 모든 

문제를 검토하고, ② 협정상 협력의 증진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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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을 수립하고, ③ 협의(consultations)의 장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당사국들을 위한 제안

(proposals) 및 권고안(recommendations)을 작성

한다.

대표단은 공동어업관리위원회는 15명(각 국 5

명)으로 구성하되, 3국의 수산당국, 외무부, 해양

수산과학자, 수산단체 대표 등을 포함한다.

나) 보조기구 및 의사 결정 

공동어업관리위원회에는 3개의 소위원회(재정, 

정보/출판, 과학)와 2개의 자문위원회(어업관리, 

해양환경)를 두고, 상황에 따라 작업반과 기획반, 

또는 워크샆 주관반을 운영한다. 공동어업관리위

원회의 상설보조기구로서 사무국을 설치하며, 사

무국은 3개의 과(총무과, 기획과, 자료과)로 구성

된다.

의사결정은 공동위원회의 의사결정은 구속력을 

가질 수도 있고, 권고 또는 단순 자문형태일 수 

있다. 그러나 구속력 있는 의사결정과 권고 수준

의 의사결정의 범위와 내용은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를 거쳐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회의 및 재정 

공동어업관리위원회의 회의는 1년에 2번 정기

적으로 개최하며, 이슈가 발생할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재정은 공동어업관리위원회의 총예산

이 추정/합의되면, 할당량에 따라 국별 차등 배정

하고, TAC의 일정량 또는 비율(5-10%)은 경매

(auction) 처분하여 위원회의 기금 또는 예비비로 

활동할 수 있다.

Ⅴ. 결 론 

지금까지 한․중․일 수산협력강화를 위한 노력들

은 일본측의 수산자원조성센터(제주 설치) 설립제

의(1998.2)와 한국측의 센터 설립을 위한 추진준

비(후보지조사, 법령제정 등),  한․일 의원연맹에서

도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1999. 11),  한․중 양국 

및 3국간 자원보존관리 필요성 동감(2001. 4. 6) 

등이 있다. 

또한, 한중일 3국의 정상들은 “한중일 3국 협력 

추진에 관한 공동성명((2003.10.7일 인니 발리 아

세안 + 3국 정상회담시)”을 발표한바 있다. 공동

성명 내용을 살펴보면, “어업자원보존에 관한 협

력 : 3국은 효율적 어업관리를 통한 어업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존을 증진하기 위해 양자 

또는 3자간에 협력해 나간다(Cooperation in 

Fishery Resource Conservation : The three 

countries will cooperate, bilaterally or 

trilaterally, to promote the sustainable use and 

conservation of fishery resource through the 

effective fishery management)”라고 합의 하였다.

이와 연계하여 2004년 10월 19일 한국 제주도

에서 한중일 수산고위급협의회를 개최하여, 한중

일 3국의 정상들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서명한 

<한중일 3국 협력 추진에 관한 공동성명> 가운데 

어업에 관한 내용의 실질적인 집행을 제차 확인

하였으며, 회의는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된 결

과 아래와 같이 확인한 바 있다. 

첫째, 한중일 3국간 어업자원보호에 관한 협력

에 있어서는 실제 필요에 따라 한중일 3국 수산고

위급협의회를 개최하고, 동 위원회 개최 이전에 

한중일 수산실무자회의를 개최한다. 둘째, 한중일 

3국 수산당국은 어업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존을 증진하기 위하여 기존의 수산연구기관간 

협력을 지지하며 수산연구기관이 기술개발, 공동

연구 및 정보교류 등의 협력을 단계적으로 추진

해 가는 것을 적극 지원한다. 셋째, 한중일 3국 수

산당국은 공동조업수역의 자율적인 어업질서 확

립을 위하여 3국 민간단체의 협력을 적극 지원한

다. 넷째, 한중일 3국은 양국간에 체결되어 있는 

어업협정의 이행을 포함한 어업협력관계를 발전

시켜 나간다 라는 합의를 도출 한바 있다.

또한, 한․중․일 3국간 민간어업 협력은 한․일, 한․
중 양자간 어업협정에 따른 양국 어선들의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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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을 위한 질서유지 및 해상사고의 원활한 처

리와 정부와 민간협력의 역할 분담을 통한 효율

적인 협정 수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일, 한․중 어업협정 이행을 위한 민간약정 체

결을 한국수산회/대일본수산회/중국어업협회간에 

한․일 민간어업약정 체결(´03. 5월), 한․중 민간어

업약정 체결(´03. 12월)을 한 바 있다. 양국간의 민

간차원 협력 뿐만 아니라, 한․중․일 민간어업협의

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중일 3국어업협력 추진 

협의회(‘04.9, 05.5)를 개최하였고, 한중일 민간어

업 협의회를 2회(,05.6, 06.7) 개최하여 한중일 민

간어업협력 추진방향 및 세부계획 협의, 3국간 해

상안전조업 확보 방안 의견교환 및 3국간 수산분

야 협력촉진 방안 협의 등을 한바 있다.

따라서, 한․중․일간의 자원관리 등을 위한 어업

협력은 3국 정부간의 지속적인 협의도 필요하지

만, 민간차원의 교류 및 관련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빠른 시일내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동어업자원관리를 위한 성과 

도출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내용이 참고 되었으

면 하는 바램이다. 

결론적으로, 동일한 해양환경과 어업경제를 공

유하는 동북아 수역은 자원의 공동관리가 필수불

가결하며 관계국간에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고 판단되기 때문에, 3국의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멀지 않은 장래에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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